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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가.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하고, 신규 청소년시설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 :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에 사전

신고를 마친 기관을 말함.

나. 여성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였던 임대아파트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다. 2021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청소년

시설에 포함하고,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마포구로 이전함에

따라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지를 현행화함

(안 별표 1).



라. “직업체험센터”의 명칭을 “미래진로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1).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신 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결과

- ’20. 8. 20.∼9. 9.: 의견 없음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청소년시설 신설 및 명칭 변경,

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삭제

- ’20. 9. 2.∼9. 22.: 의견 없음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연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자는은”을 “운영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고등학교가”를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서울

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② 청소년특화시설의 표 중 영등포구의 시설명란 중 “시립청

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노원구의 시설명란 중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하고,

같은 표 노원구란 다음에 양천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별표 1 제3호 서대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포구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및상담 월드컵로 212

서울특별시조례 제711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시립노원청소년직

업체험센터 및 시립서대문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대한 위탁 협

약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시립노원청소년미

래진로센터 및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 대한 위탁 협약으

로 본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

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

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

---------------------------

--------------------------.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

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

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9. -------------------------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

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

을 말한다)이 ----------------

---------------------------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 포함된 노

동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

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

기준」에 따른「영구임대주택의 법

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주거자립 및 임대아파트의 운영효

율화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

료를 30%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납부자의 사정상 필요

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② 청소년특화시설

(생    략)

영등포구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생   략 ) (생   략 )

(생   략)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생   략 ) (생   략 )

<신     설>

3.

기타

청소년

시설

(생    략)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 가좌로134

(생    략)

별표 1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② 청소년특화시설

(현행과 같음)

-----
시립청소년

미래진로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   략)

-----
시립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

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

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

290-6외4

3.

기타

청소년

시설

(현행과 같음)

마포구
시립마포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7호, 2019. 5. 2.> 부칙 < 제7117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

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

8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

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

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

------------------------ 20

2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10호

- 제로페이 결제 시 사용료 감면에 따른 민간위탁시설 수입감소분 손실보전

2. 비용추계의 전제 : ‘19년 제로페이 이용료 1개월 평균 감면액 × 12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 ’20년도에는 코로나19여파로 시립청소년센터가 정상운영 되지 못해

(3월~9월까지 3개월 휴관 및 제한적 운영)’19년도 할인액 평균이용
(단위 : 천원)

구 분
’19. 5월~12월
제로페이 할인액

1달 평균 할인액 ’21년 할인 예상액 비고

금 액 762,410 95,301 1,143,61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비고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1,143,615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선미(☎02-2133-4121)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제로페이 사용료 감면내역
(단위:천원)

연
번

시설명
(기관명) 보전액 2분기 3분기 4분기

총 계 762,410 156,608 292,708 313,094

1 강 동 청 소 년 센 터 17,848 4,157 7,032 6,658

2 강 북 청 소 년 센 터 40,022 6,595 15,129 18,298

3 광 진 청 소 년 센 터 16,418 3,325 5,775 7,318

4 구 로 청 소 년 센 터 16,448 3,008 6,682 6,757

5 금 천 청 소 년 센 터 27,448 5,541 10,519 11,388

6 노 원 청 소 년 센 터 102,054 24,923 34,549 42,583

7 동대문청소년센터 19,601 3,191 8,833 7,578

8 마 포 청 소 년 센 터 72,217 12,818 28,497 30,902

9 망 우 청 소 년 센 터 44,269 10,909 14,465 18,895

10 목 동 청 소 년 센 터 44,948 5,768 11,372 27,807

11 문 래 청 소 년 센 터 81,401 9,567 47,143 24,691

12 보라매청소년센터 13,499 6,249 6,553 697

13 서대문청소년센터 31,381 3,913 13,830 13,638

14 서 울 청 소 년 센 터 23,148 10,746 1,318 11,083

15 성 동 청 소 년 센 터 85,638 24,931 30,133 30,575

16 성 북 청 소 년 센 터 11,211 683 4,513 6,015

17 수 서 청 소 년 센 터 44,647 6,328 18,097 20,223

18 은 평 청 소 년 센 터 31,998 6,776 12,293 12,928

19 중 랑 청 소 년 센 터 6,943 1,318 2,687 2,939

20 창 동 청 소 년 센 터 9,809 2,732 3,298 3,779

21 화 곡 청 소 년 센 터 5,143 857 2,004 2,282

22 미 디 어 센 터 21 - 21 -

23 직 업 체 험 센 터 661 - 633 28

24 드 림 센 터 - - - -

25 은평미래진로센터 415 16 320 79

26 하이서울유스호스텔 10,760 1,774 4,991 3,995

27 서 울 유 스 호 스 텔 4,462 483 2,021 1,958


